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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효과의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법적 
결과를 채무자의 자기결정에 따라 정당화하는 시효이익 포기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는 채무승인 행위에는 요구되지 않는 요소이므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
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판 전 다 소멸시
효 완성 후 중단으로서의 채무승인을 넘어 불리한 법적 결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가 
있어야 시효이익의 포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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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효과의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법적 
결과를 채무자의 자기결정에 따라 정당화하는 시효이익 포기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는 채무승인 행위에는 요구되지 않는 요소이므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
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판 전 다 채무자
가 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이익을 포
기한 것으로 추정하는 추정 법리 에 대한 대법원의 기존 판례는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채무자의 시효 이익 포기는 개별적이고 엄격한 해석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다 이로 인해 추정 법리를 사용한 법적 판단이 아닌 개별 사건
마다 세부적인 사정 고려와 구체적 사실 심리를 통해 시효이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채권의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여 묵시적 승인에 해
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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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효과의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법적 
결과를 채무자의 자기결정에 따라 정당화하는 시효이익 포기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는 채무승인 행위에는 요구되지 않는 요소이므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
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판 전 다 따라서 

이 소멸시효 완성 후 만 원을 갚은 경우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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